
        1. 2016년 3월 지방소득세 (종업원분시) 수시 과세분에 대한 징수결정결의를 

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가. 납세의무자: 케이씨에이손해사정 외 8명 

          나. 세입과목: (장)지방세수입, (관)지방세수입, (항)지방세, (목)지방소득세 종업원분시

          다. 결정세액: 금 15,166,270원(금 일천오백일십육만육천이백칠십 원)

(단위: 건, 원)

붙임  1. 수시분 징수결정결의서 1부.

     2. 수시분 과세내역서 1부. 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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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시 수시분 결정결의서 (2016년 3월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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